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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제안이유 

  ○ 현재 행정사무감사는 년중 제2차 정례회기간(12월)중 실시되고 있

으나, 제2차 정례회기간에는 행정사무감사외에도 차기년도 예산안 

및 시정보고․질문등 회기내에 처리해야할 업무량이 통상적으로 

과다 책정되어 의회차원에서는 정확한 의정업무수행에 적지 않은 

차질을 초래하고 있고, 집행부차원에서는 과다한 자료준비등으로 

자료의 부실성과 업무과다로 인한 직원사기저하의 원인으로 작용

하고 있는 만큼

  ○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 비해 처리할 업무량이 비교적 적

은 제1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회기내 적

정배분과 관련 공무원들의 자료제출의 정확도를 개선하여 안정되

고 정확한 의정업무수행을 도모코자 함. 

□ 주요골자

  ○ 행정사무감사시기 조정(안 제5조)

    ․현행 : 제2차 정례회 

    ․변경 : 제1차 정례회 



이천시조례 제    호

   이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이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중 “제1차 정례회에서는” 다음에 “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  

  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”를 삽입하고, 동조 제2항중“법 제36조제1항  

  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”를 삭제한다. 

부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



신․구조문 대비표

현     행 개   정   안

제5조(심의)①제1차 정례회에서는(신설) 
법    제125조이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

인    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․
의결한다.

제5조(심의)①-------------- 법 제36조
제1   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

실 시 와    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     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  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36조제1항

의   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

와 법   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

의결    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

의․의결한다. 

  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(삭제)   
 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  
 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
. 
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
